
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모집비용 충당비율(제18조 관련)

모집금액 적용비율 비고

1.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% 이하

2.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% 이하

3.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% 이하

4.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% 이하


